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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 1.1%로 상향

- 1,024개소 공공기관 대상으로 우선구매 적용 -
-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은 의무교육 이수 필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이 시행 적용(2025.1.1.)됨에 따라, ‘25년부터 모든 공공

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1.0%에서 1.1%로 상향 적용

한다.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하는 제품 및 서비스 총

구매액의 1.1% 이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공공기관은‘2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24개소이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인(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4개 중앙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국립․공립 교육기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

  ‘23년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이 71조 3,70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우선구매 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장은 최소 7,85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계획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

원회’에서 매년 심의한다.

* ’24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 및 ’25년도 구매계획은 ’25년 2월말 최종 취합

  또한, 우선구매 실적 미달성 공공기관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25년 4월부터 5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장애



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 각 시․도별 의무교육을 진행하며, 3년 연속 우

선구매 실적 미달성 기관은 의무적으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

하는 제도이다”라며, “모든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구매비율 1.1% 이상을 

달성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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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 (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

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보장 지원

○ (의무대상)「중증장애인생산품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의료원, 기타특별법인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요

○ (정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

생산품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시설

○ (지정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

복지단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 (지정현황) 814개소*(‘24.12월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13, 장애인복지단체 194,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7

○ (생산품 종류) 인쇄, 사무용품, 식품, 시설·설비 등 200여 개 품목

□ 주요현황 추이 

구분 2008 2010 2012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우선

구매액 1,320 1,902 2,526 3,530 4,640 5,312 5,387 5,757 6,488 7,024 7,044 7,005 7,614

우선
구매율 - - 0.49 0.91 1.02 1.13 1.01 1.07 1.14 1.12 0.99 1.01 1.07

지정
생산시설 66 196 351 402 417 492 544 580 630 674 722 762 790

장애인
근로자 1,912 5,046 8,264 9,292 9,812 10,062 11,846 12,704 13,597 14,584 13,491 14,283 14,578

중증
장애인 1,723 4,390 7,257 8,092 8,529 9,507 10,280 11,058 10,408 12,726 12,210 12,880 13,216

(단위: 억 원, 명, %)


